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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2019

제출경위1.

가 제 출 자 마포구청장 구의회사무국. : ( )

나 제 출 일. : 2020. 5. 22.

다 회 부 일. : 2020. 5. 26.

결산현황2.

가 세입결산.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사고이월금으로2019◦

발생하였으며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은 만 원임, 2,875 4,400 .

단위 원( : )

과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현액
대비

징수
대비

합 계 28,754,400 28,754,400 28,754,400 28,754,400 - 1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754,400 28,754,400 28,754,400 28,754,400 - 100.0% 100.0%

보전수입등 28,754,400 28,754,400 28,754,400 28,754,400 -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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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출결산.

단위 원( : )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921,482,000 3,950,236,400 3,553,528,569 5,983,230 390,724,601

선진의회상 정립 1,628,704,000 1,657,458,400 1,488,310,804 5,983,230 163,164,366

의정활동 지원 1,616,704,000 1,645,458,400 1,476,310,804 5,983,230 163,164,366

의정활동 홍보 12,000,000 12,000,000 12,000,000

행정운영경비 2,292,778,000 2,292,778,000 2,065,217,765 227,560,235

인력운영비 2,081,185,000 2,081,185,000 1,941,627,500 139,557,500

기본경비 211,593,000 211,593,000 123,590,265 88,002,735

회계연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억 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2019 39 2,148 2,000 ,◦

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억 만 원임2,875 4,400 39 5,023 6,400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인 억 만 원이 집행되었고 만90.11% 35 5,352 8,569 , 598◦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억 만 원 이 불용되었음3,230 , 3 9,072 4,601 (9.89%)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의정활동 지원 은 예산현액 억 만 원 중 억 만 원을-‘ ’ 16 4,545 8,400 14 7,631 804

집행했음.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 는 예산현액 만원 전액을 집행했음-‘ ’ 1,200 .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는 예산현액 억 만-‘ ’ 22 9,277 8,000

원 중 억 만 원을 집행했음20 6,521 7,765 .

집행잔액 구분◦

의정활동지원 억 만 원 불용률- : 1 6,316 4,366 ( 9.91%)

인력운영비 억 만 원 불용률- : 1 3,955 7,500 ( 6.70%)

기본경비 만 원 불용률- : 8,800 2,735 ( 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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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원( : )

과목

집행잔액

계 낙찰차액 지출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액

합 계 390,724,601 - 351,124,601 39,600,000 -

선진의회상 정립 163,164,366 - 123,564,366 39,600,000 -

의정활동 지원 163,164,366 - 123,564,366 39,600,000 -

행정운영경비 227,560,235 - 227,560,235 - -

인력운영비 139,557,500 - 139,557,500 - -

기본경비 88,002,735 - 88,002,735 -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 집행잔액 억 만3 9,072 4,601◦

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만원3,960 ,

의정활동 지원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과목의 지출잔액으로 억 만, 3 5,112

원이 발생하였음4,601 .

라 연도별 예산 집행액 및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 )

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년 예산액은 년도 대비 천원이 감소됨2019 2018 6,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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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사업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원( : )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보수 1,842,522,000 1,713,789,460 128,732,540 6.99%

사무관리비 235,247,000 227,047,662 8,199,338 3.49%

공공운영비 48,502,000 33,819,440 14,682,560 30.27%

국내여비 111,280,000 29,638,400 81,641,600 73.37%

국제화여비 24,000,000 10,987,320 13,012,680 54.2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494,000 41,650,330 8,843,670 17.51%

의원국내여비 13,640,000 3,331,500 10,308,500 75.58%

의원국외여비 61,425,000 30,687,180 30,737,820 50.04%

의정운영공통경비 109,188,000 99,784,379 9,403,621 8.6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893,000 108,531,700 12,361,300 10.22%

의원역량개발비 위탁 자체교육( , ) 7,400,000 1,640,000 5,760,000 77.84%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 27,000,000 17,250,000 9,750,000 36.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9,288,000 14,893,835 4,394,165 22.78%

성과상여금 97,479,000 87,204,220 10,274,780 10.54%

의원상해부담금 39,600,000 39,600,000 100.00%

도서구입비 4,000,000 3,367,980 632,020 15.80%

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 ·

단위 원( : )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

입법 및
선거관리

의정공통업무지
원 및 의장단활
동지원

공공운영비

의정공통업무지
원 및 의장단활
동지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기타

인력운영비 보수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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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이용 이체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건 원: 2 , 9,500,000◦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노후 장비 교체-

사무국 인사발령에 따른 상위 직급 증가로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동일-

단위사업내 보수를 직급보조비로 전용 사용

예산 변경 건 원: 1 , 13,000,000◦

한시임기제 연장 채용으로 인한 변경-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변경 기타
인력운영비 보수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검토의견3.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 「 」◦ 1) 등에 따라 2019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등을 첨,

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임.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및 건의 권고 사항은 일반회계 건 주차장특별회( ) 15 ,◦

계 건으로 총 건이나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은 없음1 16 , .

표 결산 검사위원 명단< 1. >

검사기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채우진 변인섭 류형수 심상철 최승열

회계연도 결산 중 구의회 사무국은 세입결산은 전년도 사고이월비로서2019◦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가 이월되어 의장 접견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사업비

1) 제 조 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 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10 ( ) 14① 「

치법 제 조제 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 이하 검사위원 이라 한다 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134 1 ( " " )」

월 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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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행하였으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음,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억 만 원으로, 39 5,023 6,400◦

이중 예산현액 대비 약 인 억 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89.9% 35 5,352 8,569

은 억 만 원임3 9,072 4,601 .

최근 년간 세출 결산액 추이는 본보고서 표 와 같으며 회계연도 예5 < > , 2019◦

산집행 결과 불용률 은 전년대비 포인트 감소하였음 그러나 마(9.89%) 2.2% . ,

포구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 (3.95%)2)과 비교하면 구의회사무국의 불용률은

높은 수준이며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예산편성과 효율,

적인 예산 집행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구의회 사무국은 년 총 건 만원을 예산을 전용하고 건 만2019 2 , 950 , 1 , 1,300◦

원을 변경하였음 이는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해 그 불가피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음에도 미집행하고 일부 사고 이월된 것은,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충분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전용

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회계연도 집행잔액 및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난 사업 현황은2019◦

공공운영비의 차량유지비용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자매결연 석경산구 사,

업추진비 의원국내 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상해부담금 국내여비 등, · , , ,

으로 매년 같은 통계목에서 불용률이 보이고 있음.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과 국외 선진의회연수 정책사‘ ’ ‘ ’◦

업의 저조한 집행률은 타 기초의회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한 위축 운영

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다소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임.

2) 회계연도 마포구 결산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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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 가 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장-19◦

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국내외 다양한 도시와의 교류확장을 통해 의회 차원

의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초청· ·

방문대상 도시의 사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

요할 것임 아울러 매년 예산 대비 이상 미집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동. , 30%

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 대응 상황에 맞게 각종 의정연수-19

프로그램 참여 의회 전문강사 초청 세미나 개최 등으로 다각적인 의정활,

동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2019◦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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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제 조결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134 ( ) 80①

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

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2011. 7. 14.>

제 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129 ( ) ①

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 조결산 승인 법 제 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 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82 ( ) 134 1

에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
제 조결산의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14 ( ) ·①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134 1「 」

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 ,②

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 조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 조에 따라 작성한10 ( ) 14①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 이라 한다 의134 1 ( " " )「 」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월 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 31 .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 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일 이1 7②

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월 이상 공고하여1

야 한다.


